
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53호서식] <개정 2019. 9. 24.>

목재사용계획서

 ｏ 벌채계획량:        ㎥(본)

 ｏ 목재사용계획

종  류 수  종 이용량(㎥) 세부용도 사용예정일

원  목

계

임목 부산물

계

 ｏ 그 밖의 사항

신청인 
첨부서류

 목재를 펄프, 갱목, 표고ㆍ영지ㆍ천마 재배, 목공예, 숯, 목초액, 섬유판 또는 산림바이오매스에

너지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
담당 공무원 
확인사항

 사업자등록증명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

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  *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(서명 또는 인)

기 재 요 령

 세부용도란에는 원목의 경우 수종별로 그 용도(펄프, 갱목, 표고ㆍ영지ㆍ천마 재배, 목공예, 숯, 목초액, 섬유판 또는 산림바

이오매스에너지용)를 구분하여 적고, 임목 부산물의 경우 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도 이를 적습니다.

210㎜×297㎜(백상지 80g/㎡)


